
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3. 8. 30.>

교정, 시험,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(제11조제1항 관련)

1. 교정, 시험, 검사 등의 분야 인정기구 로고

2. 분야별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

가.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인정기구 로고에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번호

를 표시한다.

나.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 번호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

바에 따른다.

3. 표시방법

가.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하며, 임의로 왜곡ㆍ압축하거나

늘려서는 안 된다.

나. 인정마크는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켜 사용할 수 없다.

다. 인정마크의 표시가 제품,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정기구의 승인이

나 인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라. 그 밖의 인정마크 표시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

